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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외수입의 안정적 확보 및 세입증대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

기여하고 시세외수입 평가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세외수입 부과·징수 및 

체납관리로 2016년 세외수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추진근거 : 2016년 세외수입 목표관리 종합계획(서울시 세무과-3287)

추진기간 : 2016. 3 ~ 2016.12

추진목표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백만원, %)

- 세입 목표달성 및 시세외수입 평가 대비 -

2016년 세외수입 종합계획2016년 세외수입 종합계획

Ⅰ  추진개요

Ⅱ  2016년 예산 및 2015년 결산 현황

구 분
2016년 
예산(a)

2015년 예산대비
증감
(a-b)

결산대비
증감
(a-c)예산(b) 결산(c) 증감(c-b) 진도율

(c/b)

구세외수입 총계 29,951 23,438 25,427 1,989 108.5 6,513 4,524

경
상
적
세
외
수
입

소  계 22,880 17,389 18,601 1,212 107.0 5,491 4,279

재산임대수입 417 424 413 -11 97.4 -7 4

사용료수입 7,722 7,501 7,343 -158 97.9 221 379

수수료수입 6,834 1,925 2,135 210 110.9 4,909 4,699

사 업 수 입 330 320 362 42 113.1 10 -32

세입 목표달성

300억 징수목표 달성

(2015년 결산대비 45억증가)

시세외 인센티브 수상

시세외수입분야 우수 자치구 수상

(2015년은 5월 평가예정(절대평가))



2015년 결산은 세입목표 234억원 대비 254억원 징수(20억원 초과달성)

‣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2억원(증지수입,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등)

증가, 징수교부금수입 10억원 증가 등 세입목표 174억 대비 186억

증가로 총 12억원 증가하였으며,

‣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2억원 감소하였으나, 과징금 및

과태료 등(2억원), 기타수입(3억원), 지난년도 수입(4억원)이 증가하여

총 7억7천만원 증가함.

2016년 세입 예산 299억원 (전년 결산 대비 45억원(17.8%)증가)

‣ 주요 증감 요인

- 수수료수입 49억원 증가

•쓰레기봉투판매수입 48억원 증가

⇒ 봉투가격 인상 및 판매수입 세입처리 방식의 변경

- 징수교부금수입 5억9천만원 감소

•부담금징수교부금 2억8천만원 감소

⇒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 개정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폐지

•사용료징수교부금 1억5천만원, 시세징수교부금 8천만원 등 감소

- 이자수입 1억8천만원 감소 ⇒ 예금 평균 보유액은 비슷하나 금리 하락으로 감소

- 기타수입 4억 증가 ⇒ 장애인복지지원센터를 2016년7월 이전하게되어

기존 전세금 6억원 세입처리 예정

징수교부금수입 6,614 6,114 7,207 1,093 117.9 500 -593

이 자 수 입 963 1,105 1,141 36 103.3 -142 -178

임
시
적
세
외
수
입

소  계 7,071 6,049 6,826 777 112.8 1,022 245

재산매각수입 1,623 1,623 1,409 -214 86.8 0 214

부  담  금 15 8 57 49 712.5 7 -42

과징금및과태료등 1,724 1,632 1,834 202 112.4 92 -110

기 타 수 입 1,581 815 1,164 349 142.8 766 417

지난년도수입 2,128 1,971 2,362 391 119.8 157 -234



      평가기간 : 2016. 1. 1 ~ 2016. 12. 31 

      지원규모 : 미정 (2015년 기준 5억원 - 수상구 균등 1/N 지급) 

      평가방법 : 절대평가 

                     (목표점수 90점 : 14개구 이하 → 14개구 시상, 21개구 이상 → 20개구 시상)

      지난실적 : 2014년회계년도 노력구 수상 (지원금 3천만원)

               ※ 2015년회계년도 - 2016년 5월 평가 예정

      인센티브 평가항목 

       

구분 평 가 기 준 배 점 비고

현년도 징수실적 징수율(35), 신장율(4), 채권확보실적(6) 45

과년도 징수실적 징수율, 신장율, 채권확보실적,결손실적 35

세입행정처리실적 세입운영실적, 세외시스템 정리실적 등 10

정부합동평가실적 과태료 징수율, 신장율, 영치실적 10 특별회계포함

      시세외수입 2015년 과목별 결산현황
(단위: 백만원, %)   

Ⅲ  시세외수입 인센티브 개요

구  분 부 과 징 수 결 손 체 납 징수율
채 권
확보율

주요부서

시 세외수입 1,664 1,437 - 227 86.3 56.1

경상적 세외수입 1,407 1,370 - 37 97.3 2.3

재산임대수입 41 41 - - 99.9 - 재 무 과

도로사용료 1,337 1,314 - 23 98.2 5.2 건설관리과

기타사용료 29 15 - 14 51.9 - 건설관리과

임시적 세외수입 257 67 - 190 26.1 66.7

재산매각수입 22 16 - 6 75.6 - 재 무 과

도로변상금 43 32 - 11 74.0 - 건설관리과

지난년도수입 192 19 - 173 9.7 73.0 세 무 과
재 무 과



 ▸ 2015년 결산액은 전년 대비 3억원 감소한 14억4천만원이며,

주요 원인은 시유재산매각수입의 3억9천만원 감소임.

▸ 시세외수입 평가에서 높은 배점을 위해서는 징수율이 가장 중요하지만,

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구에서는 현년도 채권확보율이 타 자치구와

차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판단되며, 현년도

주요 체납관리부서인 건설관리과 등의 적극적인 채권확보가 요구됨.

세외수입 부서

[ 현 년 도 ]

•부과·징수 업무 철저

•신규 재원 발굴

•독촉 및 채권확보 철저

•이월체납 최소화

•과태료 집중관리(정부합동평가대비)

세 무 과

[ 지난년도 ]

•적극적 징수활동

•고액체납자 관리

및 결손처분

(주택과,재무과 공통)

•번호판영치 강화

[ 총 괄 ]

•종합계획 수립

•부서 업무 지원

(직원교육, 부서지도점검)

•징수대책보고회 개최

세외수입 총괄 관리 (세무과)

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(10월 예정)

-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보고 및 대책 수립

- 대상 : 체납 규모 및 징수율 고려 12개 이상 부서(담당 및 담당팀장 참석)

Ⅴ  세부추진계획

Ⅳ  업무 추진 방향 (구·시세외수입)

세입 목표 달성, 시세외수입 평가 우수성적 거양



「세외수입 직무교육」을 통한 세외수입 담당자 역량 강화 (7월 예정)

- 교육 대상 : 세외수입 신규업무 담당자 및 신청자

- 교육 내용 : 세외수입 부과·징수 업무 관련 규정

세외수입 체납 실무 및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전산 교육

「세외수입 부서 지도점검」을 통한 징수실태 점검 (10월 예정)

- 점검 대상 부서 : 체납 규모 및 징수율 고려 5개 이상 부서

- 점검 방법 :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사전 전산 점검 및 방문 실태점검

- 점검 내용 •세외수입 부과·징수 제반사항, 독촉장 적기발송 여부

•세외수입징수시스템 미처리업무의 처리 유무

•부서별 징수계획 수립 및 시행 여부

•적기 채권확보 여부

 매월 현계 징수보고 마감후 징수실적 분석

- 징수·진도율 및 특이사항 파악, 체납 규모 인지

 세외수입 부서와 유기적 협조 관계 강화

- 현년도 체납에 대한 적기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조회 결과 현행화

(부동산 재산에 대한 토지관리시스템 조회결과 월단위 업로드)

- 독촉장 발송, 압류 업무 등 상시 교육 및 지원

현년도 부과·징수 및 체납 징수 활동 (세외수입 담당부서)

 세입 목표 달성 및 체납 징수를 위한 부서별 징수 계획 수립

 세외수입 부과·징수 철저

- 납부자번호 등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

- 관련 개별법에 대한 숙지로 누락세원 방지 및 적정 과세



- 반송분 고지서 공시송달 등 사후관리 철저(고지서 재발송, 전화독려 등)

- 새로운 재원의 조사·발굴로 세입 증대

- 세외수입징수시스템 미처리업무 처리 철저 (인센티브 평가항목)

- 연도폐쇄기한 단축을 고려한 부과 및 징수 관리

 적극적인 현년도 체납 징수활동

- 적기 독촉장 발송 및 체납고지서의 주기적 발송으로 징수율 제고

- 독촉장 발송시 체납처분 예고 안내문 동봉하여 발송

- 독촉후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및 부동산 등 적기 채권 확보

-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부 작성 및 집중 관리

(분납 안내 등 납세자별 납부계획에 따른 징수독려 및 주기적 관리)

-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실시

- 정부합동평가 대비 과태료(일반·특별회계) 징수 집중관리

지난년도 체납 징수활동 (세무과, 재무과, 주택과)

 체납자 재산압류를 통한 채권확보 철저

- 부동산·차량·예금 등 각종 재산 압류 추진

- 대상 :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소유자 및 압류실익이 없는 기압류재산

소유자, 채권확보가 누락(예:압류후 차량 말소)된 재산 소유자 등

 체납차량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실시

- 영치목표 : 1,900대 (10억원 영치)

정부합동평가 대비 목표 상향조정 (전년대비 900대 증가)

- 영치대상 :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및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차량

- 영치요건 : 과태료체납 합계액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

- 근거법령 :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, 동법 시행령 제14조



- 야간영치활동 및 관외 출장 영치 강화

- 타구 체납차량 영치를 통한 징수촉탁수수료 수입 증대

 결손처분 일제정비

- 대상 •체납처분이 종결되고,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할 때

•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,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

- 사후관리 : 결손처리된 세외수입금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

재산조회 실시하고, 신규재산 발견시 즉시 결손처분취소 및 압류 실시

세외수입 부서 자체 계획 수립

직원 교육, 지도 점검, 징수대책보고회 등 협조

매월 징수보고 기일 엄수 (제출일 매월 개별 통보)

Ⅵ  행정사항


